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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. 휴식지도자

①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연합(이하 KACE연합)이 실시하는 교재 수정 등에 의한 지도자 재교육 

과정, 전국적인 네트워크형성 및 새로운 지식 습득을 위한 전국부모교육지도자 워크숍은 1년에 

2회(상반기 : 1월~2월,  하반기 : 8월) 진행된다.

② 전국 부모교육지도자 워크숍에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경우, 휴식지

도자로 간주한다.

③ 지도자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강사활동을 한시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, KACE연합에 이를 

알려 휴식지도자를 신청하면 된다.

④ 휴식지도자의 경우,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중지된다. 

    (예> 강의활동 및 교재구입, 지도자회 활동, 재교육 참여 등)

⑤ 3년 미만의 휴식지도자가 다시 강의를 개시할 경우, 이를 소속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, 부모

교육지도자 워크숍에 참석과 강사회 등의 학습동아리 활동을 거쳐 지도자 활동을 개시하게 된

다. 단, 강의분야 교재개편 및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, 정규과정 참여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

한다.

⑥ 3년 이상의 휴식지도자가 다시 강의를 개시할 경우, 재전형을 치른 후, 부모교육지도자 워크숍 

참석과 강사회 등의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도자 활동을 개시한다. 단, 강의분야 교재개편 

및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, 정규과정 참여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⑦ 5년 이상의 휴식지도자가 다시 강의를 개시할 경우, 해당과목 교수법 습득과정(교육비는 50%

할인 적용)을 재이수해야 하며, 재전형을 치뤄야한다. 교육이수 후, 부모교육지도자 워크숍 참석

과 강사회 등의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도자 활동을 개시한다. 


